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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2012년 G30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 동 보고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지배구조가 

금융부분 의사결정의 심각한 실패를 야기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동 보고서 p.5).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각국 감독당국과 FSB는 G30에게 이사

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리스크 관리 문화를 강화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금이 전 세계 주요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공통의 

관심 영역이 많고,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운영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

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및 예측 가능한 관계는 위

기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

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관계의 극대화는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이다. 이사회와 감독

당국이 전략 및 리스크의 평가, 지배구조의 유효성, “조직문화”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

호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경영진과 감독당국 간의 정기

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존중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의 관계는 최

적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감독당국과 은행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감독당국은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는 

감독당국이 개별회사 및 동류(peers)평가를 이용하여 습득한 식견을 통해 많을 것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 또는 금융시스

템의 스트레스 기간 중에는,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견고한 관계가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실 중시 사고방식(realism)이 중요하다.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

(partnership)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감독당국은 이사회를 평가해야 하므로 때때로 양자 간

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면 이사회 멤버 및 감독당국은 건설적 

상호작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잠재적인 보상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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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

호작용의 차원과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역할에 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미래지

향적(forward-looking) 감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 이사회는 감독당국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침을 구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고,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

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운영 방법을 알고 있는 감독당국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규제 혹은 규정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에 기초한 감독도 금융

안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적절한 지위(stature)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감

독당국은 효과적으로 고위경영진이나 이사회 멤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 - 

재정적으로나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 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안전

성과 건전성 이슈를 다룰 경우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많은 연구

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재정 및 인력 자원의 적정성과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

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질적으로 우수한 감독을 수행하는 비용은 금융위기로 인한 비

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SIFI의 이사회 역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SIFI 이사회는 주도적일 필요가 있고, 

보다 긴밀하게 감독당국과 관계를 맺으며,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 감독당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감독당국에게 더 개방적

일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 관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감독당국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인력 자

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비록 감독당국과의 관점이 다를 지라도, 적절한 경험과 

판단 및 연륜을 갖춘 감독당국이 이사회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또한 감독당

국과 이사회가 이사회의 유효성과 리스크 관리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 대

해서도 다루고 있다.

***

  본 프로젝트는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의 작성을 담당했던 운영

위원회- 의장 Roger W. Ferguson, Jr.; 부의장 John G. Heimann, William R. Rhodes,  

David Walker 에 의해 2013년 초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G30 회원들의 지원

을 받았다. 15개 국가의 글로벌 은행과 국내은행의 고위감독자와 이사회 멤버들을 대상

으로 60여개의 인터뷰 – 솔직한 인터뷰를 위해 채텀하우스 룰1)(chatham house rule)을 적

용 –  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양자 간 상호작

1) (번역자 주) 채텀하우스 룰이란 각종 회의나 토론장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되, 참석자들은 외부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자유 토론 방식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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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필요성, 상호관계의 증진 방법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G30 운영위원회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의해 작성된 본 보고서는 작성에 참여한 

G30 회원 간에 합의된 여러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참석한  G30 회원들은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들은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였으므로, 본 보고서가 그

들이 속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가 SIFI와 은행들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본 보고서의 의견과 권고사항은 보

다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국가마다 이사회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보고서

에서 권고한 방식은 일원적 또는 이원적 구조의 이사회(즉 관리이사회와 감독이사회 구

조)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금융계의 중요한 관심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연구하는 G30의 오랜 전통이 본 보고서에서

도 유지되고 있다. 이사회의 유효성을 증진시켜 안전하고 건전하며 성공적인 금융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 본 보고서가 개별 감독당국 및 이사회 모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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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G30 전체를 대표하여, 우리는 프로젝트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간, 

재능,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보고서 작성 단계마다 우리를 지도해주고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 운영위원

회와 실무그룹 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실무그룹 회원 10명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으

로 인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훌륭한 팀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G30은 보고서의 분석 및 결론 도출에 기여한 프로젝트 책임자  Nick Le Pan과 

프로젝트팀 – 컨설팅 회사 Oliver Wyman의 James Wiener, Davide Taliente, Dominik 

Treeck –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프로젝트팀은 핵심 인터뷰(core interviews)를 기

획하고 실시했으며, 여러 인터뷰 및 기타 조사 자료로부터 시사점과 결론을 종합하고, 

G30 실무그룹 담당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와 제반 문서를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조정과 관리, 실무그룹의 지원 및 보고서 작성은 Washington, 

D.C의 G30 사무소에서 실시되었다. 본 보고서는 G30 사무소의 총책임자(Executive 

Director)인 Stuart Mackintosh, Meg Doherty와 Corinne Tomasi를 포함한 팀원들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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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Claude Tri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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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A. D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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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d Hausler
Chief Executive Officer, Bayerische Landesbank
Former Managing Director & Vice Chairman, Lazard & Co.

Philipp Hildebrand
Vice Chairman, BlackRock

William J. McDonough
Former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Guillermo Ortiz
President and Chairman, Grupo Financiero Ban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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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를 감독하는 감독당국(금융안정의 수호자로서의 감독당국)과 그러한 금융

회사의 이사회(금융회사의 수탁자 및 관리자로서의 이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 유동성, 

금융회사 정리(resolution), 리스크 관리와 같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규제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성적 이슈들(softer issues), 

예를 들면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양자 간의 관계, 많은 전문가들

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업문화 등은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감독(supervision)은 규제(regulation)와 다르다. 그렇지만 규제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감독은 금융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이

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효과적일 경우에 심각한 문제나 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면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관심사항을 서로 

공유해야 하며, 양자 간 관계는 신뢰(trust), 개방성(openness), 예측가능성(avoidance of 

surprise)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경영진 간에 이

루어지는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존중하여

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요한 변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관

계 형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일부 감독당국과 은행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부만을 도입하기 시작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도 거의 모두가 새로운 패

러다임을 완전히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유럽국가에서는 은행의 감독방식을 재설

계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유용하다

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2)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실현을 위

한 이사회의 중요성(우월성)을 재확인하고, 이사회의 주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 부록1 참조

               주제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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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적절한 능력, 이

사회의 유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리뷰, 위험/건전성 이슈 등에 대한 식견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

하다. 감독당국은 기업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모형의 전략과 리스크를 

이해하며, 발생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관행(risk 

culture)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감독당국

은 금융회사(동류그룹 포함) 및 시장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효

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1.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점, 지배구조의 유효성, 기업 문화 등의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분명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trust-based) 상호작용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사회와 감독당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이 정기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대화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논의 중인 문제나 극비로 논

의할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직에 반하는 사적 토론

이나 비밀대화의 유출은 감독 프로세스를 약화시키고 양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한다. 감

독당국은 이사회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감독당국과 이사회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감독당국이 감독 관련 

논의에서 이사회의 참여를 등한시한다면 이사회의 권위(권한)와 위상을 약화시키게 될 것

이다.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면, 상호작용을 통해 아래의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가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리스크 취약성에 대한 평가: 이사회는 영업전략 수립에 기여

하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리스크 용인도(risk appetite)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 ‧ 건전

성 ‧ 위기상황에서의 회복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

다. 감독당국과 이러한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사회 멤버들은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 이원적 이사회 구조(dual board 

structure) 하에서 이러한 이슈들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주요 책무이다3). 

이러한 이슈에 대해 감독당국은 실제 경험과 동류 그룹의 상황 및 금융시장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획득한 고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3) 이원적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실제 책임을 가지는 경영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와 이사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이사들의 역할이 모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진 감
독이사회(a board of supervisors)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감독(supervision)”은 감독이사회의 책무가 아닌 감독당국의 책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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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본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른 기업지배구조 사례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의 체계화된 인터뷰 및 토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의

장, 주요 위원회의 의장들 및 기타 관련자들과 지배구조의 유효성, 전체 이사회 진행

과정의 행동역학(behavioral dynamics), 이사회의 경영층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지도방

식, 주요 안건 제기 방식, 정보 이용 방법, 리스크 용인도의 실제 적용 시 적절성 인

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구성 및 책무와 같은 구조

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효과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이사회의 규정 준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

생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식별하여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설적인 피드

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

다.

◆ 금융회사 문화에 대한 평가 : 이사회는 반드시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리

스크 관리 문화(risk culture)를 이해하여야 하고, 리스크 관리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딱 맞는(right)”조직 문화는 없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지양해야 한다. 감독당국

은 금융회사의 문화와 그 함의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하는 극단적 사건에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보고

서는 문화에 대한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논의에서 도움이 되는 분류법(taxonomy)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성적 판단(soft 

judgement)이 필요하다. 보상 체계와 채용 ‧ 승진시스템은 바람직한 리스크 관리 문화

(risk culture)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거시건전성 당국은 리스크 축적(risk buildup) 및 리스크 통합(risk aggregation)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이사회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과 거시건전성 당국은 각종 조치와 관련한 의

견을 교환하는 데 효과적으로 협력(coordination)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감독당국과 거시

건전성 당국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이슈들

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은 감독당국과 상호교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사회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감독당국과의 생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 및 주요 위원회 의장들의 리

더십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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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들에게 감독당국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겼

으며, 이러한 이사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감독당국과 접촉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일

부 이슈에 있어 감독당국과 견해가 다를지라도 감독당국과 상호교류하는 것을 기꺼이 받

아들이고, 관련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잠재적 가치

를 인정해야 한다. 금융회사 이사회는, 감독당국이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책무 이행방법을 열린 자세로 설명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지식(리스크, 산업, 여타 관련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당국과 효

과적으로 상호교류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방식, 감독당국의 요

망사항, 감독 이슈(새로운 규제 포함)들을 이해하고, 리스크 통제부서의 관리에 필요한 자

원과 이사회 혹은 위원회에 대한 외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는 경영층과 감독당국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준법 관련 이슈와 감독당국

의 지적사항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3.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중요 분야

에서 건전한 지배구조에 대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면, 감독당국은 이사회에게 경영진

의 역할까지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관심과 행

동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사회와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를 

통해 동류평가(peer assessment)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감독당국의 요망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동류평가 분야에서 이사회의 비판적인 이의제기 역할(challenge role)을 

도울 수 있는 독보적인 기관이다. 이사회의 효과적인 이의제기(effective challenge)4)는 여

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사회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관리·통제 시스템의 

질적 수준과 유효성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감독당국은 이사회에 대해 요망하는 행태(behavior)와 이사들의 바람직한 특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일반화되어야 한다. 일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요망사항, 이사회 운영방법, 기타 주요 관련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금융회

사의 이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회사 이사회는 이런 접근법을 기꺼

이 환영하였고, G30도 이에 찬성한다.

  G30은, 감독업무 수행 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지배

구조에 대한 전문가 센터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감독업무 수행 팀은 감독당국이 이사

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의 관행 및 추세를 엄밀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당

4) (번역자 주) 효과적인 이의제기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향
상되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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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견해와, 필요한 경우 상시분석팀(off-site team)의 의견을 수집하여야 한다.

  감독 처방의 일관성은, 주요 금융회사 간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국가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 팀들 간 분석· 평가·정책처

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G30은 고위감독자그룹(Senior Supervisors 

Group, SSG)5)에게 이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이사회에 대한 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감독 경

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고위감독자그룹(SSG)은 이사회와 여타 감독당국

을 지원하기 위해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각국 정부는 거시건전성 감독당국의 위상 정립과 적절한 물적 자원 및 인력지원의 필

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감독(supervision)은 규제(regulation) 혹은 규칙(rule)을 제정하는 것과 다르다. 정부는, 

감독이 금융안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Box1 참

조). 감독이란 규칙 및 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행태를 다루는 것이다. 감독은 금융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금융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 시스템의 질적 수준, 필요한 경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

  감독당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감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최고위층 수준에서 글로벌 금

융회사와 효과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위상은 정부의 공식적 인정, 국가 내에서 감독의 중요성 입증, 건전성 

문제에 대한 독립성, 인력 및 재정의 충분한 지원 등으로부터 나온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지식, 경험, 분석능력, 위상 등의 

확충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감독비용은 감독을 받는 산업부문

이 지불하고 있다. 많은 금융회사들은 양질의 감독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

다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감독의 독립성 및 자원조달에 

관한 리뷰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견되는 감독당국의 재원부족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개

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를 한 많은 사람들은, 국제 및 국내 기준을 제정하는 기

구가 역할을 더 잘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감독적 

함의를 잘 이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계획을 적절히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G30도 이에 동의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고사항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제1장은, G30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2장과 제3장은 감독당국 및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4장에서는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리스크 관

리 관행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5) SSG는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세계적 복합금융회사와 관련된 여타 다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감
독자들의 포럼으로, 현재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이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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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 감독(supervision)과 규제(regulation)의 차이 및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의 중요성

  감독(supervision)은 금융회사에 내재된 고유위험을 평가하여, 그러한 위험을 감시, 이해, 

측정,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및 고위 임원진 수준에서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경영능력, 운영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감독에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조기에 개입하고, 효과적이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다양한 공

식적‧비공식적인 정책수단들로부터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적기에 이루어지

는 양질의 감독은 위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회복력을 제고한다. 이러한 양질의 감독은 재무

적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심각성을 낮춤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규제(regulation)는 금융회사에 적용할 규칙(rule)을 정하는 것으로서, 감독과는 다르다. 규

칙의 준수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감독은 규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이상의 개념이

다. 감독은 규칙이 다루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행태를 다루는 것이다.

  감독은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능력과 행태에 대해 정성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한다. 감독은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판단과 금융회사에 대한 심도 깊은 지

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감독 행위는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감독당국은 회복력(resilience)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통제 프로세스 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감독은 금융회사가 안전성(safety) 및 건전성(soundness)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다. 감독은 손실이나 실패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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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요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감독당국은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에 기반을 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고위감독자, 이사회 전체, 이사회 의장, 주요 위원회의 의장은 공식

적 ‧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소통해야 한다. 토론은 사적인 대화를 존중하고, 올바른 주제를 다루

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surpris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사회 멤버들이 고려해야 할 이슈들

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와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와 감독당국 양자는 사전에 예방가능한 사고의 발생을 용인하지 않는 원칙(the 

principle of no avoidable surprises)을 세워야 한다.

2.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

3.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최근의 감독결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는 최근 이사회 및 위

원회의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으로 대화 주제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 단, 심각한 

스트레스 기간 중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4.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서로의 임무, 능력, 책임, 권한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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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역할

  정부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적기구 내에서 감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정부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감독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

다. 또한 정부는 감독을 이해하고 감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우수한 리더

가 감독당국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있

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배구조 이슈를 포함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

도록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유효성을 지원 ‧ 평가하는 데 우선순위

를 두어야 하며,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계당국은 감독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2. 감독당국은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3.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직위와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감독 및 규제 방향을 인식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히고 판단하며 조언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감독당국은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요망사항을 명확히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하고, 이 지침이 본 보고서에 

명시된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 지침 

작성 시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행태(behavior)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effective challenge)를 통해 감독당국이 의도하는 바를 포함시켜야 한다.

5. 감독당국은 보다 광범위한 지배구조 트렌드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6. 정책결정기구는 규제논의과정(regul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에 감독당국을 참여

시켜야 한다.

7. 정기적으로 SIFI 이사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부여받은 업무이며 중

요한 감독과정의 일부이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감독

수단과 인력 확충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를 통해 이사회

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취약하고 비효과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금융회사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력한 내부 품질 보증 절차(internal quality assurance 

process)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일관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의 이사회와 업계로부터 감독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9. 정책입안자는 IMF와 FSB의 평가를 중시하고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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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역할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사회

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문화가 적절한지를 합리적으로 평가(reasonable 

assurance)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책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감독

당국이 그러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당국과의 관

계 제고를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본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

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SIFI 이사회는, 감독당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감독당국이 관심을 갖는 사

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조가 감독당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여

야 한다.

3. 이사회는 경영진과 감독당국의 관계를 감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위 경영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그룹 차원에서 주요 규제당국(regulators)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CEO

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이사회는 감독 방법과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스스로의 유효성에 대한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

한 자기평가는 효과적인 이사회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실증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이사회는 이사회의 유효성에 관한 감독당국과의 공식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그룹 30(Group of Thirty)

18

문화 ․ 윤리적 기준

  이사회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조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전반적

인 문화가 위험추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화 중 특히 리스크 

관리 문화는 금융회사의 안정성 및 건전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리

스크 관리 문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문화를 식별하

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직

한 관행 정착을 지원하고, 이사회 내부에서는 물론 감독당국과도 문화에 대해 논의하며,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리스크 관리 문화를 모니터링하

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와 공유하여야 하고, 긴요

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화적 이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독당국과 정책결

정당국은 문화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1.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조직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여 목

록화하고, 각 항목들을 “좋음(good)”과 “나쁨(bad)”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분류 

방식(taxonomy)을 이용하여 이사회는 그들 금융회사의 독특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완화 방안이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이사회(및 감독당국)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

나, 직원들이 바람직한 행태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2.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기업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이른바 소프트 스킬6)(즉, 효과적인 

리더십과 가치관)을 이용하여 개별적·집단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해해야 한다. 이사회의 사외이사는 과거 다른 비즈니스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문화를 잘 판단할 수 있다. 감독당국 역시 적절한 기법, 소통 능력, 접근방법

을 보유하고 있다면 리스크 관리 문화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보상체계와 인사결정을 통해 바람직한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보상과 바람직한 행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6) (번역자 주)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란, 기업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
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조직 등의 경영 전문 지식을 하드 스킬(hard 
skil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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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감독당국은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에 기반을 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고위감독자, 이사회 전체, 이사회 의장, 주요 위원회의 의장은 공식

적 ‧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소통해야 한다. 토론은 사적인 대화를 존중하고, 올바른 주제를 다루

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surpris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사회 멤버들이 고려해야 할 이슈들

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와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호 관심영역에 대한 인식

  금융위기 이후,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많이 훼손되었다. 감독당국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철저해졌고,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업

계는 종종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저항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만약 거시건전

성에 관한 규제와 감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거시건전성 규제는 이사

회와 감독당국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정치적·정책적 환경여건은 감독당

국과 금융회사 간의 협조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감독 방법

에 대해 적절한 제안을 하는 것을 주저하곤 하는데, 이러한 머뭇거림이 때로는 “비협조

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비록 다소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사

회와 감독당국의 목표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회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안전성 및 건전성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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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회사를 원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내 리스크 

관리 통제 부서의 효과적인 작동을 원하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의무는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자본은 주

주들로부터 형성되므로 감독당국 역시 주주들을 상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갖출 것을 

원하고 있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상호 관심 분야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

서 상대방의 책임, 권한 혹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감독당국과 이사회 각각이 금융회사의 경영진

과 맺고 있는 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은 3각 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이사회와 고위 감독당국은 상호간 의사소통 및 대화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

진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 모두와 의사소

통을 함으로써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뢰에 기초한 관계의 전제 조건

  리스크 관리, 핵심 프로세스 및 인력의 유효성, 고려중인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 기업 

문화와 관련된 이슈, 경영진 승계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가

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모두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좋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 어려운 

이슈를 다룰 때 양자에게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보다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지배구조 문제

들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다. 감독당국은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조직이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 멤버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조직문화나 리스크 관리 인력의 문제점 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의견이 이사회 멤버들에 의해 조직 내에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 감독당국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감독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경영진과도 논의해야 한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당국의 개입은 주요 금융회사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내부의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진정으로 지원하

고 있다는 점과 그 지배구조가 효과적인 한 이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직접적인 관할범위 내의 영역에서 감독당국은 이사회를 활용하여 

감독 목표를 달성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 멤버들이 감독당국의 의견을 듣는 것을 진정

으로 희망하고 감독당국의 조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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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절차 및 토론 주제

효과적이고 유용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사회와 감독당국 양자는 사전에 예방가능한 사고의 발생을 용인하지 않는 원칙(the 

principle of no avoidable surprises)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와 전략에 대한 감독당국의 기대와 이사회의 접근방법에는 일관성

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양자 가운데 하나가 바뀌거나 바뀔 예정

인 상황에서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

다. 또한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복잡한 은행 조직이 “급격히 변화(turn on a dime)”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신속히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가

져야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면 이런 예상 밖의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

  많은 이사회 멤버들과 감독당국은 감독당국, 이사회 의장 및 주요 위원회 의장들 간의 

분기별 모임이 유익하다고 언급하였다. 큰 규모의 감독이사회를 두는 이원적 이사회 구

조 하에서는 감사위원회나 리스크 관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들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할 수 있다. 어떤 이사회 멤버는 “이러한 모임의 목적은 비공식적인 곳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어떤 감독당국은 “이는 전문적인 

독립성을 갖고, 일정한 거리를 둘 때에 가능하다” 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임의 목표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공식적·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서면·대면의 의사소통을 

적절히 함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 업계의 표준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멤버들은 금융회사에 관한 주요 서면자료들을 원문 그대로(경영진의 요약본뿐만 

아니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매년 말 감독당국의 정례 평가와 같은 공식적 

모임에서, 비상임 이사들과 비공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대일 미팅, 특히 감독당국과 이사회 의장, 독립적 의사 결정권을 지닌 고위 이사, 감

사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주요 이사회 의장과의 일대일 미팅은 매우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당국이 참관인 자격으로 이사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법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관계 형성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감독당국이 참관인 자격으로 이사

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사회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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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최근의 감독결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는 최근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으로 대화 주제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 단, 심각

한 스트레스 기간 중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대화 주제로 전략 리스크 또는 전략 방향에 대한 문제, 목표 대

비 진행 상황, 중요한 일반적 관심사들, 이사회가 대응하기 원하는 분야 혹은 감독당국이 

중점을 두기 원하는 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현재 시점의 이슈들을 제기한다면, 이사회는 그런 이슈들뿐만 아니라 그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감독당국과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논

의를 통해 이사회는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어떻게 이사회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이사회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리스크 용인도 및 리스크 관리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및 재능 관리시스템의 유인 제공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멤버, CEO 및 고위 경영진의 선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4.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서로의 임무, 능력, 책임, 권한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감독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감독당국은 이사회에게 실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거나 변화를 요구하고, 필요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

고 있더라도 이사회는 감독당국이 잘못 판단한 경우나 이사회에게 경영진의 역할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사회(경영진 포함)에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산적인 조언을 해

야 한다.

이사회 멤버들에 대한 사전 평가

  많은 국가는 이사 임명 전에 이사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

은 새로운 이사에 대한 적격성(fit and proper)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임명 전 공

시(notification requirement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이사회 추천절차에 따

라 최소한의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감독당국에 의한 이사회 유효성 평가는 

지속되어야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특정한 방법이 분명하게 우월하다고 말

할 수는 없으며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다. 공식적인 인사 검증(formal vetting)은 검증자들

이 적절한 감독경력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다. 공식적인 인사검증이 이루

어지면 우수한 후보자들을 찾는 데 있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인사검

증 이후 감독당국의 이후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인사 검증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는 리스크 인식 능력과 감시 능력을 갖춘 SIFI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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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기가 어렵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감독당국과 이사회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 인

사 검증 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전 인사 검증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감독에 대한 전문 지식, 이사회에 적합한 평가수단, 동 평가 과정에 열린 자세를 

가진 이사회 멤버가 필요하다.

  사전 평가는, 금융회사에게 이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고, 감독당국에게 이사회의 구조와 구성원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다. 또한 사전 평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감독당국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거시건전성 및 미시건전성 문제의 대응

  거시건전성 규제는 규제당국과 감독당국은 물론 중앙은행에게 있어 새로운 중요 관심 

사항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미시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적 고려사항들과 상충될 수 있

다. 대형 은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 자본 또는 유동성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들

은 개별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들과 중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사회 

에 함의를 제공한다. 거시건전성 평가 및 결정은(이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감독 과정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이는 이사회 입장에서 유용한 통찰력과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거시건전성 분석은 이사회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데, 이는 상호 연계된 시장에서 새

로운 리스크의 축적 및 군집 행동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거시당국의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 당국은 규제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감독당국에게 

명령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당국의 의사소통과 행동은 감독당국 및 이사회와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 대중과의 의사소통이 의도하지 않게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독당국 및 이사회 양자 모두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여해야 하지만, 각각

은 각자의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다. 다음의 2-3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

다.



그룹 30(Group of Thirty)

24

  정부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적기구 내에서 감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정부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감독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

다. 또한 정부는 감독을 이해하고 감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우수한 리더

가 감독당국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있

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배구조 이슈를 포함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

도록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유효성을 지원 ‧ 평가하는 데 우선순위

를 두어야 하며,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이후 관계당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감독

당국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준수 여부만을 강조하였고,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건전성 평

가, 리스크 감수에 있어서의 신중함, 지배구조의 유효성, 기업문화의 건강함 등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규제 업무는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감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

고 감독의 유효성을 향상시켜야 할 시기이다.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감독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발생하였다. 새로 도입된 

많은 규제들과 규제체계의 복잡성은 업무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 새로운 규제들을 이

행하는 것이 감독 프로세스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감독당국은 단지 이러한 이슈들

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다.

  감독당국이 규제 및 정책 체계 안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리스크 회피적이어서 개별 지배구조 문제의 중요

성을 평가하는 감독당국의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이룬 진전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때때로 몇 개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감독을 수행하는데, 정부가 이들 감독기관에 권한

과 위상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이사회를 포함하여 은행 고위 의사결정자와의 상호

작용도 변화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보유한 경우,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정

             감독당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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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다 중앙은행의 감독업무가 부차적(secondary importance)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부서 팀원들의 순환근무는 독립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이

사회를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감독 업무의 연속성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조치들이 필

요하다.

1. 관계당국은 감독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 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사회의 유효성 또

는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해 의미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다수의 직원(bench strength)7)”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 참가한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많은 감독자들이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한편으로 감독자 중 일부는 이사회와 관련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감독자들은 새로운 과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적으로 연관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8)

  감독 측면에서 이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험 및 지위의 부족, 구체적인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감독상의 판단으로 인한 불만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법규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검사에 기초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이사회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슈들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감독 능력은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감독 및 규제상의 과제들이 상당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감독 인력과 자금의 부족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사회 수준의 이슈들은 감독당국을 지원

하는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감독당국은 감독인력의 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금융서비스, 리스크 관리, 조직문화 분석, 의사소통 기술, 감성지능9) 등에 대해 다양하

고 깊은 이해를 가진 고위 경영진을 모집하고 육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일정부분 훈련과 경력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감독 업무가 개별 금융회사에 영향

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직업에 대한 만족도,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이

라는 점 등은 경력개발의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내부 기술과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계 출신을 채용하여 경력개

발경로 및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감독기관 및 관계당국 안에서의 상호 협력 

및 직원 이동은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고위 감독자들이 비금전적 보상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감독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7) (번역자 주) 벤치의 힘이란 기업에서 중요한 포스트를 잇는 잠재적인 후보군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얼마
나 풍부한 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8) 2012년 11월, FSB 감독강화그룹의  “G20 재무장관 및 총재 회의 앞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 to G20 
Ministers and Governors)”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강조하였다.

9)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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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감독당국과 함께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숙련된 고위급 전문가들을 발굴해야 한다. 일부 이사회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였고, 이로써 직원의 임시파견근무로 인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

  또한 감독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술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benchmarking)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또는 사업 분야 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센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사회와 

직접 대면하는 감독부서(frontline)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지배구조 이슈에서 

퇴직한 이사회 멤버들을 감독당국의 자문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 성공하였

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감독당국은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배구조, 전

략 및 비즈니스 계획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는 상호작용은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감독의 중요한 요소이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의 유효성을 촉진하고 평가하며, 이에 적극 개입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원력이 좋은 금

융회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감독당국에게 이사회 관련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감

독당국이 이사회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아래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사회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금융회사의 전략, 리스크 관리, 보상, 승계 계획 및 경영의 질적 수준에 대

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가 제공받은 정보의 질과 정보의 효과적 사용 

여부를 정보의 양보다 우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 감독당국은 감독상의 요망사항이나 이사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주요 

금융회사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보고하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사들은 심포지엄이 매우 유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감독당국 직원

들도 이사회의 실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전보다 좋은 관계

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G30은 이러한 심포지엄이 SIFI 감독당

국에 의해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일반화되는 것에 찬성한다.

  이사회의 유효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는 신뢰에 기초한 관계 발전과 본질적으로 상

충된다. 감독당국은 피드백이나 정보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추구하는 정

기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사회 역시 감독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은 평가절차의 완결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하지

만, 정보를 “비공개”로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나 정보를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감독당국은 이사들과 일대

일 대담에서 발생한 이슈의 본질 및 함의에 대하여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

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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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직위와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

고 있는지, 전반적인 감독 및 규제 방향을 인식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히고 판단하며 

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감독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 감독자 이외에도 여타 

고위급 직원들을 상호작용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것은 감독당국과 이사회 모두에게 유용

하다.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감독자는 직위에 상관없이 이사회 수준의 이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상, 이해력, 경력을 지녀야 한다. 감독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비

상임 이사(non-executive director)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자가 검사

(on-site)부서 또는 상시감독(off-site)부서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또는 금융회사에서 특정 

이슈만을 담당하는 정책부서라 하더라도), 감독당국 내 관련된 모든 조직들은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4. 감독당국은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요망사항을 명확히 언급하여

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하고, 이 지침이 본 보고서

에 명시된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 

지침 작성 시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행태(behavior)에 중점을 두어

야 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effective challenge)를 통해 감독당국이 의도하는 바를 포

함시켜야 한다.

  일부 감독당국, 규제당국 및 국제기구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지침(guidance) 및 규칙

(rule)을 발표하였다(일부는 이를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지침이나 규칙은 이사회 구성과 

자질, 이사회 및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 이사회와 주요 통제 부서와의 관계, 독립성의 필

요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침 및 규칙들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나 규칙만으로는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의 효과적

인 상호작용을 달성할 수 없다.

  보다 유용한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기술하고, 이에 대해 감독자들이 이사회에 기대하는 행태(behavior)가 무엇인지를 포함

해야 한다. 이는 G30의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 보고서가 이사회

의 운영에 있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감독당국이 이사회에게 더 많은 것을 지시한다고 

해서 상호작용의 유효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의 역할과 구분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존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반드시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은, 경영진이 이사회의 지시사항을 이행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회

는 반드시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은 너무 엄격한 표현으로 유효

성을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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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은 이사회가 금융회사의 정책, 전략, 리스크 용인도 설정 방식에 대해 엄격하

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상의 기대 및 지침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이의제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입증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

나 보다 많은 옵션을 고려하는 것, 경영진에게 이사회 의장이나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의 

비공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안건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결정하고 경영진이 다뤄야 

할 주제를 지시하는 것, 경영 권고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 및 질의 등이 중

요한 이의제기가 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된 “반대” 혹은 이의제기의 개수는 유

용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유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사

회가 너무 빈번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의제기의 중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역기

능을 야기할 수 있다.

  지침은 비상임 이사가 금융회사에 대해 알아야 할 세부사항의 정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것이 비상임 이사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으나, 감독당국이 비상

임 이사에게 경영진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5. 감독당국은 보다 광범위한 지배구조 트렌드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이사들은, 감독당국이 자신의 금융회사를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어떤 상태에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에 강력한 동기를 부

여하고,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

  또한 이사회 멤버들은 자신들의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예: 특

정 분야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공격적인 영업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있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의 의견(feedback)을 제공받는 것도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사회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부 국가는 자국 내에 주요 금융회사들이 다수 존재하여 자체적으로 동류평가(peer 

assessment)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유익하다.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는 SIFI의 수가 적어 비교작업이나 벤치마킹을 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정보가 필요하다. SIFI 감독자들이 여타 금융회사의 감독자들보다 이

사회에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SIFI 감독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모범 사례

를 서로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독당국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이사

들과 더 잘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고위감독자그룹(SSG)은 이러한 과정을 정기적(적어도 1년에 한번)으로 실시하는 포럼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 SSG는 다른 감독자들 및 이사회 멤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

배구조의 유효성에 대한 관찰사례(range of practice)를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할 것

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SSG는 감독자와 이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주요 글로벌 SIFI의 이사들과의 정기적인 논의 모임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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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결정기구는 규제논의과정(regulatory decision-making process)에 감독당국을 참여

시켜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안정, 금융회사, 규제실행 간의 연관성(intersection)에 대해 감독당국만

이 가지는 중요한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 및 글로벌 국제기구의 정

책 결정자는 정책 결정과정과 건전성 규제 절차에 고위 감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G30은 특히 BCBS, FSB, IMF 등 주요 글로벌 정책 결정 기관들의 정책 결정 위원회에 

고위 감독자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결정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책결정기구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협의하거나, 고위 

감독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7. 정기적으로 SIFI 이사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부여받은 업무이며 중

요한 감독과정의 일부이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감독

수단과 인력 확충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를 통해 이사회

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취약하고 비효과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시스템적 문

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 방법은 G20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10). 일

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평가등급 산출 시 이사회 평가를  “경영진” 평가에 포함하

고 있다. 일부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관련된 평가를 별도의 명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 임명 시 공식적으로 적격성 테스트(fit and proper test)를 실시하는 감

독당국도 일부 있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일부 감독당국은 

감독기관 내에 전문가 센터를 만들어 금융회사를 돕고 있다. 많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의 특정 분야에 대한 리뷰를 실시할 경우, 이사회의 감시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독당국의 평가 대부분이 이사회의 특성 – 규모, 자

질, 임무와 정관의 적정성, 임명 절차, 임기, 독립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부 감독당국은 이사회에 보고되는 내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사들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더 많은 사항들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 건수는 감독당국이 고려하여야 할 필요사항이기는 하나 충분사항은 아니다.

  이사회의 유효성이 평가의 초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별

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있다. 다만 소수의 감독당국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

잡한 대형 금융회사 이사회에 대한 적정성 평가보다는 소형 금융회사 이사회에 대한 적

정성 평가가 용이하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감시 및 후원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평

가해야 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기초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

다. 평가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의장, 리스크 관리위원회 의장 등과 깊은 

10) 이는 본 보고서의 기초조사 결과와 2013년 2월, FSB의 “Thematic Review on Risk Governance, Peer 
Review Report”에 의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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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감독당국은 여타 감독당국의 업무와 함께, 이사회

의 효과적인 행태 또는 효과적이지 않은 행태에 관한 사례를 이해하고 문서화 할 수 있다.

  일부 감독당국들은 이사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입수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감독당국의 

평가에 활용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SIFI를 감독하는 부서들은 이사회와의 상호작용과 해당 금

융회사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이사회의 성과나 조직 문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려면 고위급 수준에서 이러한 정보가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종종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정보는 이사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이사회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다른 평가에 비해 정성적 판단요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독당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은 완결성을 갖추

고, 금융회사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취급하며, 실제 관찰 결과에 근거를 두어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감독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성적 판단의 한계를 인식하여 

변화를 요구하거나 변화 방법을 사전에 미리 설정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30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에 제시된 10가지 핵심 역할 및 효

과적인 행태에 기초하여, 이사회 유효성에 관한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논의를 위해 예시

적 양식(illustrative template)을 개발하였다. 동 양식과 활용방법은 부록 2에 실려 있다.

8. 이사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금융회사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력한 내부 품질 보증 절차(internal quality assurance 

process)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일관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의 이사회와 업계로부터 감독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많은 감독당국들은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그들의 주요 판단사항과 평가등급을 

다른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부서의 평가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감독의 질을 검

증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감독당국은 감독 절차에 대해 사후적으로 내부 감

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감독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서베이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동 결과를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베이는 참여의 전문성, 직원의 지식, 조치의 시의성과 같은 주제

들을 다루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사회 수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

정에 이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감독당국은 이사들이 건설적인 의

견(feedback)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몇몇 경우에는 감독자 중 

리더(lead supervisor)가 직접 의견(feedback)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다른 경우

에는 감독당국의 대표가 비공식적인 의견(feedback)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

견 수집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를 갖추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수집된 의견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G30은 이러한 방법 모두를 좋은 실무적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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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입안자는 IMF와 FSB의 평가를 중시하고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MF는 감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 

원칙의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는 평가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국가의 핵심 이슈(예: 감독 자원 혹은 독립성)를 보다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IMF 이사회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며, FSB에 보고하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IMF는 감시활동(소위 Article IV Report)을 수행하는 팀이 핵심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FSB가 수행하는 후속 동료평가

(follow-up country peer review)는 IMF의 분석 결과와 보다 잘 연계되어야 한다. FSB는 

특정 국가의 정보를 포함하여 핵심 감독 이슈들과 주제들에 대한 트렌드와 진척 상황을 

매년 보고서로 제공받아야 한다.

  IMF 및 FSB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독립적인 평가보고서 또는 동료평가 보

고서는 SIFI 이사회 멤버들과의 논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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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사회

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문화가 적절한지를 합리적으로 평가(reasonable 

assurance)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책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감독

당국이 그러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당국과의 관

계 제고를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본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

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는 지배구조 형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G30의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이사

회는 전략 설정, 리스크 관리구조 및 경영의 질적 수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준법 활동

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와 금융

위기 이후의 감독 현실을 고려할 때, 이사회는 감독당국과의 생산적인 업무 관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는 상당부

분 일치한다. 감독의 원활한 수행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이사회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이사회는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대하는 방법과 감독당국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내부 방침(tone)을 정하여,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또

한 이사회는 감독당국의 관심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부 방침

(tone)도 정한다.

  이사회는 감독당국을 업계 정보의 중요한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동종 금융회사의 업무 정보, 조직의 문화 등에 관련된 정보와 관

찰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 보고서에서 권고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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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FI 이사회는, 감독당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감독당국이 관심을 갖는 사

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이사들은, 특히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이사는 때때로 업무에 전념하는 시간

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는 더 많은 시간을 이사회 업무에 투자하여

야 한다.

  이사가 감독당국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태도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규제·감독 부

문의 변화를 이해하여야 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변화에 맞춰 금

융회사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하고, 감독당국과의 논의 시 이슈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해

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당국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여러 능력 중에서도 특히 리스크 

및 금융회사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주요 직책을 임명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조가 감독당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감독당국자는, 주요 은행 이사회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은행 이사회 의장과 CEO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G30

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에서 “역할 분리에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고(동 보고서 p.33), 그러한 역할 분리를 재차 강조한다. 

한 사람에게 두 직책을 모두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두 직책

을 결합시키는 것은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G30은 감독당국이 역할 분리

의 장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직책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lead 

director)나 고위급 사외이사(senior independent director)가 감독당국과의 토론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중적인 이사회 구조는 감독과 집행 관리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감독이사회는 

모두 사외이사(independent)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구조는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정

보가 감독이사회로 유입되어 감독당국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SIFI의 이사회 멤버들은 본국의 감독당국과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고, 기타 핵심

적인 진출국의 감독당국과도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보통 본국 감독당국보다 비정기적

이다). (본국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p.36 box 2 참조) 

  은행은 여러 개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는데, 각각의 

감독당국이 모두 이사회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원할 경우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영업행위 감독당국이 은행 내부의 문화에 중점을 두고자 할 경우 이런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이사회와의 주요 상호작용은 보통 건전성 감독당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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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는 경영진과 감독당국의 관계를 감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위 경영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그룹 차원에서 주요 규제당국(regulator)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CEO에

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에는 긴장 영역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사회와 감독당국

의 관계는 건설적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국 감독당국과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감독

당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경영자(management lead)는 CEO의 고위 경영위원회에 참여해

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당국의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감시해

야 한다. 이 경우 신속성과 완결성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법규 준수에 관한 이슈를 신속

하고 완전하게 다루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담당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적발사항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오직 법규준수와 

관련된 조치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모두 근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독당국은 근본 원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사회

는, 특정 영역에서 감독당국이 발견한 사항이 다른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지 자기 자신과 

경영진에게 질문해야 한다.

4. 이사회는 감독 방법과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독 방법과 감독당국의 기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는 그들

이 이미 규제적인 이슈에 관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교육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이사회가 리스크 통제 부서에 대해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이사회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5. 이사회는 스스로의 유효성에 대한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

한 자기평가는 효과적인 이사회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실증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사회는 자기평가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평가 과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숨김없이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G30의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에서 권고한 대로, 이사회가 자

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표준적인 관행이 되었다. 자기평가도 중요하지만, SIFI 이사회의 

효과적인 대응도 금융회사의 성공, 안전성 및 건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적인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가감 없는 성과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

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부록 2의 표는 효과적인 이사회 활동을 위해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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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보고서에 제시된 열 가지 임무에 기초하여 작성된 예시적인 질문을 보여주고 있

다. 이사회는 감독당국과의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효성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스스로 제기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이사회의 유효성에 관한 감독당국과의 공식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감독당국이 이사회의 

성과를 신뢰하고 이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자신

과 감독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이사회가 유효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사

회는 자신의 유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

인 자기 평가의 범위를 넘어선다. 

  유효성 평가와 논의는 이사회가 통제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3가지 중요한 요소는 전략의 선택, 리스크 용인도에 대한 평가, 합의된 전략 

수행을 위한 인재 배치의 적절성이다. 이사회는 감독당국과의 논의 시 유효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에 대한 조치 사례에는, 이사회 

회의실 밖에서 행해지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매일 행하는 운영방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p.47의 부록 2에 제시된 표는 체계화된 대화를 위한 예시이다. 여기에 기타 감독상의 

자료를 보충하면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가 가

능하다. 이사회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유효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

면, 감독당국에게 이사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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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 본국 감독당국의 역할

  “본국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 혹은 본점이 위치한 국가의 감

독당국이다. “진출국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국가의 

감독당국이다. 

  현재 감독 체계 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형 SIFI가 보통 다수의 감독기관으로

부터 감독을 받고 있고, 다수의 감독기관들이 SIFI 내 다양한 사업 단위나 부서와 상

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하나의 관할구역(jurisdiction) 내

에 다수의 감독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또한 국가

의 법체계에 따라 하나의 국가 내에 다수의 감독기관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감독상의 기대에 있어, 혼동 및 갈등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이 될 수 있

다. 또한 다양한 감독기관 간에 협조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늘고, 감독당

국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며,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주

요 금융회사들의 일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링펜스(ring-fence)11) 규제를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링펜스로 보호받는 소매 부문과 그 

밖의 도매 부문 사이에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슈들은, G30이 금융회사 이사회와 감독당국에게 권고하는 새로운 패러다

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난제이다. SIFI는 그룹 레벨에서 이사회

를 운영하고 있고, 특정 자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보유하

고 있다. 주요한 SIFI의 이사회는 이사회 멤버들과 본국 감독당국 및 진출국 감독당국 

간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

는 방법은, 그룹 이사회의 멤버들은 그룹 단위의 지배구조 이슈에 관해 주요 자회사

를 담당하는 핵심 감독당국과 상호작용을 하고, 자회사의 이사회는 자신의 책무에 영

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해 직접적으로 감독당국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현재 단계에서 

링펜스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접근방법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G30은 SIFI 회사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본국 감독당국이, 의사소통의 조정 및 일관

성에 대해 감독하고, 본국 감독당국과 진출국 감독당국 간에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은 지역 감독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피드백과 기대가 그룹 전체에 걸쳐서 잘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감독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본국 감독당국은 그룹 

이사회와 CEO에 대한 모든 주요 의사소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SIFI의 본국 및 주요 진출국 감독당국은,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11) (번역자주) 링펜스(ring-fence)는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로,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과 도매 및 투자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시 은행의 도·소매업무간 위험이 전이
(contagion)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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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조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전반적

인 문화가 위험추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화 중 특히 리스크 

관리 관련 문화는 금융회사의 안정성 및 건전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리스크 관리 문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문화를 

식별하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문화의 형성을 지원하고, 이사회 내부에서는 물론 감독당국과도 문화에 대해 

논의하며,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리스크 관리 문화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와 공유하여야 

하고, 긴요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화적 이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독당국

과 정책결정당국은 문화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

고,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문화란 조직 내에서 인정되는 행태나 태도로, 이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시스템과 

메시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복잡한 조직 내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화 담당자들이 표현하

는 대로 “문화는 개인 및 그룹의 가치관, 태도, 책임을 결정짓는 능력과 행태, 조직의 

리스크에 대한 스타일과 역량의 산물이다.”12)

  G30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가치관과 문화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행태와 지배구조 체계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p.76). 문화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내적인 나침반과 같다. 문화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인 특

징(soft feature)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떤 금융회사에 적합한 유일한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문화도 잘못될 

12) 이 정의는 1993년 UK Health and Safety Commission에서 최초로 사용하였고, 이후 다양한 업계에서 채택
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Safety_culture 참조.

            문화 ․ 윤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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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문화의 결함이나 실패는 자본이나 유동성 문제만큼이나 금융회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문화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극단적이거나 심각한 문제를 찾아내서 재빨리 처리해야 하며, 만약 이사회가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감독당국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회사 내의 문화를 잘 인식하여 의

사 결정에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구조, 경영전략과 함께 문화를 고려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감독의 핵심사항이다. 

  문화는 비즈니스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영진, 이사회, 감독당국은 비즈니스 모

델이 건강한 문화를 강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객보다는 매

출에, 장기적 가치보다는 단기적 결과에, 지속 가능성보다는 성장에, 효율성보다는 저비

용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전략 및 모델은 건강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

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고 문화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개별회사의 리스크 관리 문화에는 동 회사의 전반적인 문화와 해당 국가 금융 산업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 

  문화의 본질 때문에 감독당국과 규제당국(또한 국제적인 기준 설립 기관)은 규제 제정 

시 동 규제가 자세한 규범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세한 규범적 접근은 준법에만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는 문화가 적절히 완화되지 않고, 이사회가 이를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입

하는 것이다. 주요 회사의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독당국

은 금융회사 간 문화적 차이를 세세히 구별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이상적인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 문화를 기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

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은행 경영에 대한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화적 이슈는 금융회사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실패가 곧 재앙이 될 수 있는 여타 복잡한 비즈니스 역시 조직의 문화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 항공사,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 문화에 관한 

연구와 실무적인 연구가 상당히 존재한다. 많은 연구는 문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였다. 몇몇 금융회사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은

행의 인사위원회는 성과 평가 및 내부 직원 서베이(리더에 대한 360도 평가13) 등이 포함)

로부터 문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금융 산업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문화

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금융 이외의 

산업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사회는 바람직한 문화에 대한 기조를 정하고, 그들이 정한 기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나가야 한다. 경영진과 이사회 사이에는 서로 열린 자세를 갖고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화적 이슈로 인해 중요한 위기를 겪

은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문화적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의 결정 요인을 알고자 

13) 상위직급자, 동료, 하위직급자가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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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 이사회는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일부는 조직 문화의 변화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까지 

연결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이사회 역시 이런 이슈를 알고는 있지만 덜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문화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메시지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경영진과 이사

회가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 (및 중요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

은, 보상과 승진 결정이 그러하듯이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를 보낸다.

  몇몇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문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화적 이슈

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FSB의 ‘감독 강도 및 유효성 그룹(The Supervisory Intensity and Effectiveness 

Group)’은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한 지표를 고려하고 있다. 많은 전통적인 감독 기법에 

의거하여 문화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사회는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지표를 보

고받고 있지만, 이들 지표 가운데 일부는 문화적 지표가 아닌 리스크 관리 지표이다. 이

런 지표들은 문화에 관한 논의 시 유용한 기여를 할 수는 있으나, 다른 문화적인 측면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문화에 관한 사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들 

지표에 내재된 근본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멤버들과 감독당국은 리스크 관리 문화에 관한 소통이 상호 이익

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소통의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

다.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상호작용 하에서, 문화에 관한 소통은 양자 관계의 신뢰와 능력

이 강화되는 가운데 점증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구체

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조직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여 목

록화하고, 각 항목들을 “좋음(good)”과 “나쁨(bad)”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분류 

방식(taxonomy)을 이용하여 이사회는 그들 금융회사의 독특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완화 방안이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이사회(및 감독당국)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

나, 직원들이 바람직한 행태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주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나 감독당국이 문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리스

크 관리 문화에 중점을 두고, 영업행위 감독당국의 경우에는 고객을 취급하는 문화에 중

점을 두게 된다. 고객을 취급하는 이슈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거나 광범위한 경우에 한해 

건전성 감독당국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영 리스크의 관리 실패로 이

어져,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바람직한 문화는 다음 사항 ―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리스크 인식을 중요시 하는 것, 

지속가능성, 고객중시, 완결성, 책임성, 사고 독립성,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투명성, 올

바른 업무 수행, 균형 잡힌 의사 결정, 자회사 등 여러 부문으로부터의 건설적인 문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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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열린 자세, 리스크 관리와 규정준수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비즈니스와 

통제 부서 모두에서의 리스크 소유(ownership of risk)와 규정준수에 대한 문화, 그룹 간 

협력, 혁신, 업무 실행의 우수성, 실수로부터의 배움, 타인에 대한 포용, 보수성, 건전성 

또는 주의성 ― 을 포함한다.

  이런 특징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조심하는 문화는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방어벽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성공에 필요한 역동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직 문

화에 대한 연구문헌에 따르면 과도한 공동작업(collaboration)이 그룹사고(groupthink)를 낳

을 수 있고, 그룹사고(groupthink) 자체가 리스크를 형성한다.

  한편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다양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화의 요

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 성장을 위한 성

장, 과도한 매출·비용중심적인 문화, 고압적인 자세의 CEO(또는 사업 분야 대표), 지나

치게 공손한 문화, 확인된 목표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공격적인 

문화, 리스크와 통제를 무시하는 문화, 자기중심적 혹은 스타 중심의 문화, 자만심, 정책

과 한도를 협상 가능한(gaming) 것으로 보는 것, 부서이기주의 문화, 정책에 대한 통제와 

고수보다 자치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 이 포함된다.

  문제로 드러난 문화는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강력한 단기성과 위주

의 CEO 문화를 비판한다. 그러나 조직에는 변화를 이끌며, 성공을 위해 복잡한 전략을 

성취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바쁜 CEO가 필요하다(이는 안전성과 건전성에서도 중요하

다). 이런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반대의 균형감을 갖춘 강력한 이사회 의장과 효과적인 

이의제기 능력을 갖춘 강력한 이사회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감독당국을 대하는 조직의 태도를 통해 종종 그 조직 문화를 판별할 수 있다. 리스크 

용인도가 도입되고 활용되는 방법 또한 조직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 

이것은 내용이 없는 상징적인 수사인가? 아니면 전략과 비즈니스 결정으로 이끄는 중요

한 지침인가?

  이사회, CEO, 고위경영진의 태도와 스타일은 문화의 중요한 예시를 보여준다. 중간관

리자가 정하는 기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윤리와 가치에 대한 수사(statement)보다도 일관

된 조치들이 진정한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

사도 바람직한 행태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내부 의사소통과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도

구라고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문화는 조직 내에서 지탄받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행위에 의해서도 결

정됨을 강조한다. 개인이 바람직한 행태, 문화, 리스크 용인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작은 

규칙(softer measure) 등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는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focus), 정기적

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진이 바람직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어떤 방

식으로 어느 정도나 소통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많은 금융회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

아야 할 일에 대한 사례들을 전파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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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금융회사는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주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사로부터 배운 교

훈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이사회는 바람직한 리스크 용인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회사

의 리스크 통제 부서에 의해 거절당한 중요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기업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이른바 소프트 스킬14)(즉, 효과적인 

리더십과 가치관)을 이용하여 개별적·집단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해해야 한다. 이사회의 사외이사는 과거 다른 비즈니스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문화를 잘 판단할 수 있다. 감독당국 역시 적절한 기법, 소통 능력, 접근방법

을 보유하고 있다면 리스크 관리 문화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멤버는, 문화란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사람들이 상

호작용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이사회가 앞에서 제시한 분류법을 사용하여 조직 문화에 대해 서술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조직 문화 평가의 기본이다. 이사회 멤버들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문화를 판단할 

기회를 찾아서, 문화에 관해 논의하여야 한다. 이사회 멤버들은 상위 직원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를 살펴보기 위한 기회도 활발히 찾아야 한다. 일부 회사는 내부적인 문화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서베이 결과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유용한 데이터 가운데 하나이다.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바람직한 문화가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결정, 진술, 

실행 계획, 전략, 보상 또는 처벌 등에 관한 사례를 찾아내서, 그것들에 관해 감독당국에

게 이야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사회가 스스로 취한 조치도 포함된다.

  많은 경우 감독당국 내에서 직접 감독을 수행하는 팀은 금융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하

여 특유의 직관(insight)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감독 수행 과정 및 다양한 단계에서 실시

한 금융회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관들을 모아, 회

사의 문화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여기에 감독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

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사회와 문화 이

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회사와 관심을 공유하고 회사의 행태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감

독당국의 독특한 방법이다. 감독당국, 이사회, 경영진은 회사 내에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화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초로 앞에서 제시한 분류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 양자는 조직의 주요 부문들의 문화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기업 문화 이

슈의 민감성과 오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신뢰 기반 패러다임은 그러한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14) (번역자 주)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란, 기업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
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인사 조직 등의 경영 전문 지식을 하드 스킬(hard 
skil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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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리스크 용인도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 의문점

(cultural question)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리스크 용인도에 대한 기

술(statement)을 해석하는 방법과 리스크 용인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리

스크 관리 문화를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의 실패를 경험하면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 조직 문화가 실패의 요

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관점을 얻기 위해, 리스크 통제 부서 및 외부 감사인과 문화에 관해 

논의하여야 한다. 어떤 회사의 경우 준법감시 부서는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조직 

내부의 태도와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3. 이사회는, 보상체계와 인사결정을 통해 바람직한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감독당국과 이사회는 보상과 바람직한 행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문화는 바람직한 행태와 가치관을 지원하는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보상은 조직이 중요시하고 찬미하는 행태는 무엇이고, 중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태는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승진과 고용, 특히 고위 직급의 채

용에 관한 결정이 더욱 그러하다.

  이사회는 보상 시스템이 리스크 용인도, 한도, 또는 정책 등의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접근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문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동을 한 고위 경영진이나 리스크 통제 부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심각

한 위반은 해고사유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감봉 처분

도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바람직한 문화를 지원하는 행동은 보

상받아야 한다.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리스크 

용인도, 한도 위반 및 실수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②어려운 리스크 이슈를 제기하는 

직원의 노력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③유용한 위험 관리 지표인 심각한 내부고발 사

건 건수는 몇 개인가? ④내부고발자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⑤주요 고위 직급과 중

간직급 직원 채용 시 문화적 적합성은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⑥만약 고려되고 있

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⑦금융회사는 누구를 고위직으로 승진시키고, 이것

은 기업문화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사회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이해하고, 만

족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그 답변에 관해 논의해야 한

다.

  이사회는 연기(deferral), 환수(clawback) 및 경고 페이퍼(at-risk paper)의 이용과 같은 

보상체계가 바람직하고 적절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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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문헌들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지배구조 문제이다. 위기 이후 많은 연구들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부적절한 지배

구조 관행이 통제되지 않은 위험의 축적에 어떻게 기여하여 결국 위기로 귀결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alz Review15), Walker Review16), Mehran and Mollineaux Report17)

와 같은 다수의 보고서는 금융회사에 보다 적절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좋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특성(Structural characteristics)

  많은 연구자들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는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다.

  의장 및 이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이

사회 전체는 “은행의 전반적인 리스크 전략, 내부통제 시스템, 기업 지배구조 체계, 원

칙과 기업 가치, 보상체계의 시행을 승인하고 감시하여야 한다.”18) 의장은 이사회의 업

무를 감시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역할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한 이사회 의장과 CEO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두 기능을 통합

하는 것은 책임과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권한과 지배력을 지나치

게 집중시키는 것”19)이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여야 한

다. “이사회는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감시를 실행하기 위해 은행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5) Salz Review 2013.

16) Walker Review 2009.
17) Mehran and Mollineaux 2012.

18)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0, p.8.
19) European commission 2010b, p.8.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타의견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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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습득해야 한다.”20) 핵심 이슈(감사, 리스크 등)를 

전담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은 능력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사회

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유효성, 효율성, 질적 수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금융회사의 감시

와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21)

  이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의 수를 실제로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이사가 역할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이사가 금융회사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 전념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주주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이러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22)

  이사회 전체와 이사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사회의 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가 이사회 전체와 이사 개개인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에 대한 평가 시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평가 과정의 객관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23) 감독당국은 평가 결과들을 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에는 정직하지 않은 자기평가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를 주주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강한 선

호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주된 이유는 만약 평가 결과가 공표된다면 이사는 평가과

정에서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게 되어 평가의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4)   

  이사회는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회사의 리스크 통제 부서에 대해 쉽게 접근하

여 동 부서의 업무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와 리스크위원회는 공식적·비

공식적으로 CRO 또는 리스크 관리 부서로부터 직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25) 위기 

이후 CRO의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CRO가 CEO에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이사회나 리스크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다. EU 금융회사에 

대한 유럽 커미션(European Commission)의 공개 협의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는, CRO가 이사회 또는 리스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필요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26)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넘어선 감독

  많은 연구는 지배구조의 구조적 특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

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의미 있는 유효성 평가보다는 규정

의 준수 여부(box-ticking)에만 초점을 두는 준법 중심의 감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20)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2, p.10.

2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p.23.
22) European Commission 2010b, p.7.

23)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0, p.11.
24) European Commission 2010b, p.9.

25)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3, p.19.
26) European Commission 2010b,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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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개별은행 지배구조를 평가할 경우, 은행의 규모, 복잡성, 구조, 경제적 중요

성, 해당 은행의 위험 특성 등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

다.”27) 특정 금융회사에 적합한 내부 지배구조 모델을 기초로 강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감독당국은 리스크 평가 시 결과보다는 과정과 특성에 초점

을 두었다는 것이, 위기 이후의 분석에서 지적되는 우려 사항이다.”28) 또한 회사의 지배

구조 과정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솔선수범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적절한 규범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문화는 

좋은 지배구조의 필수적 토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상부로부터의 방침(tone at 

the top)과 전문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29)

  공식적인 체계 안에서는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쉽게 파악

할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평가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유효

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 유효성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보다 규제 및 이사회

의 특성과 과정 평가에 더 의존한다.”30) 이런 특성으로는 의장의 리더십 스타일, 기타 

행태적 자질과 대인관계의 역동성, 이사회와 CEO의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감독당국이 정성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이사회 사이의 빈번한 상호작용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감독당국들이 이사회의 유효성 개선을 위해 사

용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는, 이사들이 얼마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적극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기적인 개별 면담, 감독당국의 SIFI 이사회 참석 및 관찰, 감독당국의 발

견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견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31) 이

런 의견교환은 공식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나,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접촉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과 회사는 모든 수준에서 

공식적인 의견 교환과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32)

이사회와 감독당국의 관계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책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IIF)의 「효과적인 감

독의 성취: 산업적 관점에서」(Achieving Effective Supervision: An Industry Perspective)

와 FSB의 「SIFI 감독의 강도와 유효성」(Intensity and Effectiveness of SIFI Supervision) 

등이 부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양자 간에 협조가 원활하다면 서로에게 

많은 면에서 유익할 것이다.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모두 효과적인 감독을 달성하는 것

에 관심이 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 감독이란, 단순히 규제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27)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0, p.31.
28)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0, p.7.

29)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0, p.8.
30)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0, p.9.

31) Ibid., p.9.
32)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201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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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효과적인 감

독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업 수행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33)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과 사업모델 관련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 많은 감독당국들 역시 더욱 미래지향적인 감독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이

런 분석에 투입하고 있다. 이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감독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동류 그룹 및 산업에 관한 식견을 결합시키면, 이사회와 감독당

국 모두는 금융회사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접근법을 

이용하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이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은 업계 전반에 대한 지

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감독

당국은 이사회 및 이사의 역할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독당국은, 

결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토의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 것을 이사회 회장 및 CEO에게 주

장해야 한다.”34)

  양자의 밀접한 협조는, 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감독당국과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이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감독당국의 지배

구조의 존재에 대한 과도한 감독”35)을 지양하고, “지배구조의 유효성이라는 더 어려운 

주제에 더 많은 관심”36)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양자 간 밀접하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사회 멤버와의 인터뷰 및 토론을 실시하고, 이사회의 효

과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감독당국 모두는, 문화 관련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함으

로써 서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신뢰가 재구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감독당국은 건전

한 업계 관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회사와 업계 전체에 협조의 문화가 

필요하다.”37) 이사회는, 다른 회사들의 문화적 성공을 알고 있는 감독당국의 산업 전반

에 관한 통찰력과 서로 다른 문화를 다르게 판단하는 감독당국의 평가방식으로부터 이익

을 얻을 수 있다. 감독당국 또한 금융회사의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 주제에 대한 폭 넓은 식견을 가진 이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3) Ibid., pp.15-16.

34) Ibid., p.24.
35) Ibid., p.24.

36) Ibid., p.24.
37) Ibid.,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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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이사회의 유효성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 양식

이다. 본 양식은 G30이 「효과적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에서 설명한 효과

적인 이사회 행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식 내 문항들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없

으므로, 본 양식 또한 이사회 집단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

다. 감독당국은 해당 이슈에 대한 이사회 멤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 이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사회의 이사 

개개인이 모든 영역에 걸쳐 세부적인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

요한 점은 이사회 전체가 회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이다. 따라서 이사 개인이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들에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본 양식의 구체적인 문항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유용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당국 역시 당연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논의

를 원할 것이다.

  이사회는 본 양식에 기술된 요소들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유효성 검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사회 유효성평가를 위한 예시 양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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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유효성 평가를 위한 예시 양식

필수 과제 논의가능 사항

이사회가 단일한 팀으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십구조를 형성

w 이사회의 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w 이사회 의장은 이사의 회의 참석을 어떻게 유도

하는가?

w 이사는 이사회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w 과거 주요 결정사항 가운데 보다 철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w 다른 이사보다 회의에 훨씬 자주 참석하는 

이사가 있는가?

이사회에 전체적으로 전문성, 기

술, 경험, 관점의 균형을 가져오

고,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독립적

으로 수행하는 이사를 선임

w 당신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현재 이사회 구성원이 

당신이 기대하는 경험, 기술 및 관점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w 향후 5년 이후 금융회사가 직면할 것이라고 예

상되는 전략적 과제, 리스크 과제와 비교했을 

때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은 어떠한가?

w 이사회 운영에서 다양한 기법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w 이사회의 전반적 역량이 이사회의 의장 및 핵심 

위원회 의장과 같은 주요 직책을 효과적으로 임

명할 정도로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

가?

w 이사회 멤버에 추가하고 싶은 구체적인 기량이 

있는가? 금융회사가 동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다

면 추가적 기량을 더할 생각이 있는가?

w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최

근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전략 회의나, 리

스크 또는 인력 관련 이슈에서 이를 찾을 수 있는

가?) 당신은 의장으로서 개별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이사회를 운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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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제 논의가능 사항

금융회사의 전략, 리스크 용인도, 
영업활동, 당면 리스크 및 복원력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이사회 전
체적으로 섬세하고 폭넓은 이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w 리스크 용인도 체계와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주
요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리스크위원
회 의장, 리스크위원회 구성원, 기타 이사회 멤
버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

w 지난 몇 년간, 이사회가 승인한 리스크 용인도가 
이사회의 전략 수립과 특정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사례를 검토

w 실무적으로 리스크 용인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사회가 경영진과 논의한 사례

w 전략적 영업 개발 및 전략적 거래 시 경영진과 
이사회 수준에서 리스크 용인도가 어떻게 고려
되었는가? 전략적 문제 가운데 명백하게 리스크 용
인도 범위 내에서 논의한 사례와 리스크 용인도 
범위 밖에서 논의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CEO와 최고 경영진이 성공에 필요한 
기술, 가치, 태도, 열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CEO를 임명하고 회사의 
핵심 인력의 능력을 측정

w 회사 내 핵심인재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영진 승계 계획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w 주요 직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후임자를 발전
시키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w 이사회가 CEO에 바라는 개선사항이 있다면?
w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최고경영진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과 성과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

w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중
점을 두는가?

w 전략 수립, 사업 결정 등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명시적으로 고려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영업 방향 설정, 감시 및 통제 등
과 관련한 이사회의 책무와 사업
운영에 관한 경영진의 책무 간 구
분을 존중

w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데, 양자간 역할 
구분이 회사 내에서 문제되었던 적이 있는가?

w 이러한 구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w 이사회가 평상시보다 개입을 더 해야 하는 상황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상황이 최근 1
년 내에 발생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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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제 논의가능 사항

이사회에 의해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략 부문 경영진과 최고 경
영진 사이의 합의를 도출

w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 
사항과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가?

w 이사회의 관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w 이사회는 전략실행과정을 어떻게 감시하는가?

전략적 제안, 주요 리스크 정책, 주
요 운영 이슈 논의 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문제제기

w 지난 1년간 이사회나 위원회가 제기한 효과적인 
문제제기의 예를 한두 가지 들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 제기 방식, 경영진의 대응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라.

w 지난해 있었던 전략적 제안의 사례를 제시하라. 
논의와 이슈에 대한 판단 방식, 정보의 적절성, 
고려된 선택 사항에 대해 설명하라.

w 이사회/위원회는 열람하려는 정보의 종류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가? 지난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w 특정 리스크 정책에 관한 다양한 고려사항과 
논의의 개요를 지난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조직 차원에서 합의된 전략과 
리스크 용인도, 적용 가능한 법과 규
제 등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
기 위해 엄격하고 강력한 프로세
스를 구비하는 것. 잠재적인 약점
이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
응하는 것

w 리스크 용인도/통제 체계의 유효성을 어떻게 감
시하는가? 일 년에 몇 번이나 여기에 중점을 두는
가?

w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정보를 획득
하는가?

w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효성에 대한 정밀검
토를 하게 되는가?

w 모니터링 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경영진과 토론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w 경영진/이사회는 교훈을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른 금융회사가 취급한 중요 이슈를 검토하는가? 
이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는가?

이사회 자신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자문을 받으며, 동 평가결과를 감독
당국과 공유하는지 여부

w 이사회의 자기 평가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
항은 무엇인가?

w 이사회는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이루어진 논의의 특성을 설명하라.

w 조치 계획에 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w 서베이로부터 보다 나은 이사회가 되도록 취한 

주요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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